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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노후화된 규정의 정비와 소비자 안전·국제 기준 부합 필요성

◦ 국제 무역 협정 준수 및 국내 규정 강화 필요성

- 아르헨티나는 WTO 「기술적 무역 장벽에 관한 협정」(TBT 협정,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부속서 1A)에 따라, 자국 내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품질 확보를 

위해 기술 규정 제정이 필요함

- 국가의 역할은 소비자의 건강·안전·복지를 보장하고 환경 보호, 기만적 행위 

예방 등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소비자 보호 필요성

- 「소비자보호법」(Ley 24.240) 제4조~제6조에 따라, 제품은 본질적 특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및 안전한 사용 보장이 필수적임

- 따라서 제품이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가 제기됨

◦ 기존 규정의 노후화 및 비효율성

- 과거 2004년~2019년 사이 제정된 다수의 규정(라이터, 아동용 자전거, 완구, 가구, 

선글라스 등 안전 규정)이 존재했으나, 일부는 국제 기준에 비해 기준이 구식, 

절차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어서 시장 접근 및 무역 절차에 장벽이 되고 있었음

- 행정절차 간소화 정책에 따라 기존 규정들을 전면 검토한 결과, 통합·단순화의 

필요성이 확인됨.

□ (도입 목적) 소비재 안전·품질 기준의 통합 규정 제정 및 행정 절차 간소화

◦ 소비재 제품의 안전·품질 통합 규정 마련

- 기존에 흩어져 있던 개별 규정들을 폐지하고, 단일한 기술 규정(Reglamento 

Técnico)을 제정하여 통합 관리

- 새로운 규정은 부속서 I(품질·안전 요건), 부속서 II(대상 제품 및 표준), 부속서 

III(적합성 평가 절차)로 구성됨

◦ 소비자 건강·안전 보장

-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소비재 제품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품질·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생명·건강 보호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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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의 현대화 및 국제 기준 부합

- ISO, IRAM, ASTM, EN 등 국제 표준을 직접 반영하여 규제 체계를 최신화함

- 이를 통해 국제 무역에서의 조화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

◦ 행정 절차 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

- 적합성 평가, 인증, 라벨링, 적합성 선언 절차 등을 일원화하여 기업과 행정기관 

모두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규제 운영을 목표로 함

□ 규제요지

◦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소비재 제품 전반에 적용. 단, 의약품, 

식품, 사료, 동·식물, 항공기, 고고학적 유물 등은 제외

◦ 소비재 제품은 국제 표준(ISO, IRAM, ASTM, EN, NM 등)에 따른 품질 및 

안전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제조업체·수입업체는 적합성 선언서(Declaración Jurada de Conformidad)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통해 기준 준수 입증 의무

◦ 유통·판매업자는 해당 적합성 선언서를 보관·제시할 의무

◦ 기존 개별 규정(라이터, 아동용 자전거, 완구, 가구, 선글라스, 목재제품 등 

안전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한 단일 기술 규정(Reglamento Técnico 
único)으로 대체

◦ 기존 인증은 최대 12개월간 유효, 이후에는 새 규정에 따라야 함

◦ 규정 위반 시, 「소비자보호법」과 대통령령 274/2019에 따른 행정·민사·형사 제재 적용

TBT 통보번호 § 미통보
통보일 -

고시일 § 2025년 8월 13일

규제명

§ 특정 소비자 제품의 필수 품질 및 안전 요건에 관한

§ 기술 규정 승인, 결의안 제313/2025호

§ Approving Technical Regulation on Essential Quality and

Safety Requirements for Certain Consumer Products,

Resolution No. 313/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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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및 수출규모)

규제부처
§ 아르헨티나 경제부

§ Argentinian Ministry of Economy

요구사항 유형

§ 품질 및 안전 기준 (Normas de calidad y seguridad)

§ 적합성 평가 요구사항 (Evaluación de la conformidad)

§ 표시 및 라벨링 요구사항 (Marcado y rotulado)

제‧개정 상태 § 제정 최종안

채택일 § -

의견수렴 마감일 § -

발효일 § 2025년 8월 14일(관보 게재된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준수기한
§ 종전의 인증은 본 결의안의 발효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유효

§ 2026년 8월 14일까지

적용대상

§ 라이터(Encendedores) – IRAM 3980/3981/3982, ISO

9994, ASTM F400 등 표준 준수

§ 선글라스(Antojos para sol) – ISO 12312, EN ISO 12312 등

§ 완구(Juguetes) – ISO 8124, ASTM F963, EN 71, EN IEC 62115 등

§ 아동용 자전거(Bicicletas de uso infantil) – ISO 8098,

EN ISO 8098 등

§ 목재계 판재(Tableros derivados de la madera) –

입자판재·목재섬유판재의 포름알데히드 요구사항

§ Lighters (Encendedores) – Compliance with IRAM

3980/3981/3982, ISO 9994, ASTM F400, etc.

§ Sunglasses (Anteojos para sol) – ISO 12312, EN ISO 12312, etc.

§ Toys (Juguetes) – ISO 8124, ASTM F963, EN 71, EN

IEC 62115, etc.

§ Children’s bicycles (Bicicletas de uso infantil) – ISO

8098, EN ISO 8098, etc.

§ Wood-based panels (Tableros derivados de la madera) –

Formaldehyde requirements for particleboards and fibrebo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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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적용되는 경우)

§ 본 결의의 기술 규정은 Anexo II에 열거된 ‘대상 제품’에 적용

§ 각 제품별로 지정된 국제·국가 표준(ISO, IRAM, ASTM, EN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제조업체·수입업체는 적합성 선언서와 적합성 평가 절차를

통해 규정 준수 여부를 입증해야 함

§ 유통업체·소매업체도 적합성 선언서 사본을 보관·제시할

의무가 있음

(적용제외 제품)

§ 인간용·동물용 의약품

§ 식품, 사료, 살아있는 동·식물

§ 유전자 변형 생물체 및 그 미생물(제한적 사용 포함)

§ 동물 부산물 및 파생 제품

§ 농약 등 식물보호 제품

§ 소비자가직접조작하지않는운송서비스용장비(예: 기차·버스등)

§ 항공기

§ 고고학적 유물

對발행국 수출액

(전년기준, 천불)
§ 578 HS Code

§ 8712, 9004, 9403,

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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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 세부내용           

□ 규제 개요

◦ 기존 다수의 개별 규정(2004~2019년 제정된 라이터, 완구, 자전거, 가구, 

선글라스 등 관련 규정)을 폐지·통합하고, 소비재 제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단일 기술 규정을 새롭게 승인한 개정·대체 규정안

◦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소비재 제품 중 주요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하나 의약품, 식품, 사료, 동·식물, 농약, 항공기, 고고학적 유물 

등은 제외됨

◦ 품질·안전 필수 요건: 모든 제품은 정상 사용 조건에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국제표준(ISO, IRAM, ASTM, EN 등)을 충족해야 함

◦ 적합성 평가: 제조·수입업체는 적합성 선언서와 시험·인증 절차를 통해 

규정 준수 입증

◦ 표시·라벨링: 제품 본체 또는 포장에 안전 정보 및 적합성 마크 부착 의무

◦ 모든 절차는 ‘원격 행정 플랫폼(TAD, Trámites a Distancia)’을 통해 진행

◦ 2025년 8월 13일 공표

◦ 기존 인증은 최대 12개월간 유효(2026년 8월 14일까지), 이후 신규 규정 준수 필수

◦ 위반자는 「소비자보호법(Ley 24.240)」 및 대통령령 274/2019에 따른 행정·민사·형사 

처벌 대상

□ 규제 대상

1. 라이터 (Encendedores)

◦ 해당표준: IRAM 3980, IRAM 3981, IRAM 3982, ISO 9994, ISO 22702, ASTM 

F400, ASTM 2201, EN ISO 9994

◦ 적용 범위

- 일반 흡연용 라이터

- 가스식 피에조 전기 라이터(길이 100mm 이상, 가정·산업용 기기 점화용)

- 무화염 피에조 전기 라이터

- 무화염 배터리식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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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품목

- 인화성 물질 및 유사 제품.

- 가정용 또는 산업용 기기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해당 기기에 설치된 피에조 

전기식 메커니즘.

- USB 충전식 전자 라이터

2. 선글라스 (Anteojos para sol)

◦ 해당 표준: ISO 12312, EN ISO 12312

◦ 적용 범위: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초점 조절이 불가능한 렌즈와 클립이 

장착된 안경 프레임으로, 태양 광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제품

◦ 제외사항

- 장난감 선글라스 (오락용으로 실제 선글라스를 모방한 물체, 장치 또는 액세서리, 

예: 인형용 선글라스, 파티용 선글라스 등)

- 경제부 산업통상국 결정 제18호(2025년 2월 24일)에 따라 적용되는 안구 보호 

장치 (자외선 차단 기능 포함)

- 인공 광원으로부터의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경 (예: 태양광 침대 등에서 

사용되는 안경)

- 특정 스포츠용 안면 보호구 (예: 스키 고글, 기타 유형)

- 의사 처방에 따라 태양 광선을 차단하기 위해 처방된 선글라스

- 태양을 직접 관찰하기 위한 제품 (예: 부분일식 또는 환일식 관찰용)

3. 완구 (Juguetes)

◦ 해당 표준: IRAM NM 300, ISO 8124, ASTM F963, EN 71, EN IEC 62115, NM 300

◦ 적용범위: 아동용 장난감 전반 (물리적·화학적 안전, 전기적 안전 포함)

◦ 제외사항

- 공공 또는 집단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영구 설치 장비 (예: 어린이 놀이터 또는 

모험 놀이터)

- 공공 장소에 설치되어 동전, 토큰 또는 기타 작동 장치를 요구하는 장비

- 내연 기관을 장착한 장난감 차량

- 증기 엔진을 갖춘 장난감

- 활, 투석기 및 활쏘기용 활로, 장력 없이 길이가 1.20m를 초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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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및 기타 축제용 장식품 (어린이용 포함)으로, 순수하게 장식적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동 기능이 없는 것 (풍선 제외)

- 수집용 제품으로, 최종 제품이 주로 오락적 기능을 갖지 않는 경우 (14세 미만 

수집가용임을 표시하는 명확하고 가독성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함)

- 스포츠 장비 및 부품

- 시트 높이 최대 435mm를 초과하는 자전거

- 스포츠용으로 설계되거나 공공 도로에서 교통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의도된 

전기 차량

- 30cm 이상의 수심에서 사용되는 부력 보조 장비 (구명 팔찌, 구명 조끼 등)

- 스포츠 또는 레저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어린이용 장난감으로 사용되지 않는 

수중 장비 (래프팅, 카약용 장비 등)

- 500개 이상의 조각으로 구성된 퍼즐 또는 퍼즐 게임

- 압축 공기 또는 다른 가스를 사용하여 탄환을 발사하는 무기 (물총 및 물총을 

포함한 모든 무기)

- 불꽃놀이, 발화 장치 포함 (단, 장난감에 내장되도록 설계된 것은 제외)

- 금속 뾰족한 끝을 가진 화살과 화살촉 (단, 자석식 금속 디스크를 갖춘 것은 제외)

- 전자 장비 (예: 개인용 컴퓨터 및 게임 콘솔) 및 관련 주변 장치, 모니터에 연결 

가능한 비디오 게임 (명목 전압 24V 초과)으로, 어린이용으로 특별히 설계 및 

제작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놀이 가치를 갖지 않는 경우

- 여가 및 오락용 상호작용 소프트웨어 (예: 컴퓨터 게임 및 그 저장 매체)

- 완구용 전기 변압기

- 유아용품 (젖꼭지, 젖병 등)

- 화기류의 정확한 모조품

- 어린이용 장신구 (장난감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

- 선글라스, 독서용 안경 및 스포츠용 안경 (장난감용 제외)

- 놀이 기능이 없는 학용품

- 주요 사용 목적 외에 놀이 기능이 추가되거나 이후에 제공되지 않는 어린이용 제품

4. 아동용 자전거 (Bicicletas de uso infantil)

◦ 해당 표준: IRAM NM 301, ISO 8098, EN ISO 8098, NM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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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 어린이용 페달 자전거 (두 바퀴로 구성된 차량으로, 후륜에 연결된 구동 

시스템이 어린이의 근력으로 페달을 통해 독점적으로 구동되며, 보조 바퀴 없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시트 높이(바닥에서 측정, 시트 튜브가 최소 삽입 위치에 있을 

때)가 435mm 초과 635mm 미만이고, 바퀴 직경(타이어 포함)이 16인치 이하인 차량)

◦ 제외 사항

- 탠덤 자전거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동시에 타고 추진하는 자전거)

- 핸드바이크 또는 핸드사이클 유형의 자전거 (장애가 있거나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설계된 수동 페달식 자전거)

5. 입자 목재 파생 판재 및 섬유 목재 파생 판재 (Tableros derivados de la madera 

de partículas y Tableros derivados de la madera de fibras)
◦ 적용범위

- 입자판재(Particleboards): 합판류, 가구용 판재

- 섬유판재(Fibreboards): MDF, HDF 등 목재섬유 기반 판재

◦ 요건: 제품 사용 시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제외사항

- 목재 합판(OSB 합판)

- 수공예 방식으로 단품으로 제작된 평판 가구

- 평면 패널로 제작된 가구로, 해당 패널이 표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

6. 제외 대상 (Exclusiones)

◦ 인간용·동물용 의약품

◦ 식품, 사료, 살아있는 동·식물

◦ 유전자 변형 생물체 및 미생물

◦ 동물 부산물 및 파생 제품

◦ 농약(식물보호 제품)

◦ 소비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는 운송 서비스 장비

◦ 항공기

◦ 고고학적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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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상세 요구사항

1. 일반 요구사항 (모든 규제 대상 제품 공통)

◦ 제품은 안전해야 하며 기술 표준에 규정된 필수 품질·안전 기준 충족 시에만 

판매 가능

◦ 설계 및 제조 시 재료적·형식적·차원적 특성 등 관련 요건 충족

◦ 재료에는 금지·위험 화학물질 포함 불가, 유해·알레르기 유발 물질 방출 금지

◦ 위험 수준은 사용자의 능력에 비례해야 함

◦ 어린이용 제품은 최소 연령, 성인 감독 필요 여부, 보호 장비 사용 필요성 등을 명시

◦ 정상적 사용 조건에서 건강·안전에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에게 

위험과 예방 방법을 효과적으로 경고

◦ 제품 정보는 기술적 특성, 구성, 포장, 경고 표시, 조립·설치·유지보수·사용 

방법, 대상 소비자(노인, 장애인, 아동 등), 연령 적합성, 안전 사용 및 폐기 지침 

등을 포함해야 함

2. 아동용 자전거 (Bicicletas de uso infantil)

◦ 품질·안전 요건: 해당 표준에서 규정한 필수 요건 준수

◦ 적합성 평가: 적합성 선언서 적용 없음, 별도의 시험 보고서·인증서 요구 

없음 (부록 III 근거)

◦ 표시·라벨링

- 제품 본체 또는 포장재에 표준에 따른 표시

- 적합성 마크는 선택 사항

3. 목재계 판재 (Tableros derivados de la madera)

◦ 포름알데히드 배출 기준

- 입자판: ≤0.09 ppm, ≤0.124 mg/m³(E1), ≤8 mg/100g 등

- MDF: ≤0.11~0.13 ppm, ≤0.124 mg/m³(E1), ≤8 mg/100g 등

- HDF: ≤0.13 ppm, ≤0.124 mg/m³(E1), ≤8 mg/100g 등

◦ 적합성 평가: 적합성 선언서 및 별도 인증 요구 없음

◦ 표시·라벨링

- 제조업체/수입업체명·상표

- 배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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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름알데히드 등급 및 관련 표준

- 추가 정보는 소비자 혼란을 주지 않는 한 허용

4. 라이터 (Encendedores)

◦ 품질·안전 요건: 본체·부품·액세서리 모두 표준의 필수 요건 준수

◦ 경고·설명서: 사용 설명서 및 안전 경고 포함 (스페인어 필수, 텍스트·기호·병행 가능)

◦ 적합성 평가

- 적합성 선언서에 제품 정보 포함(유형, 연료, 재료 등)

- 시험 보고서: 제3자 시험소 발행, 유효 1년, 만료 시 재시험

- 제품군별 시험: 동일 공장·유형·연료·재료·충전 여부 등 동일 특성 기준

- 인증: 위험도·특성에 따라 인증기관·제조업체 협의로 결정, 유효 2년(명시 없을 시)

◦ 표시·라벨링

- 제품 본체·포장에 표준에 따른 정보 표기

- 소형 라이터는 포장·설명서에 기재 가능

- 적합성 마크 부착 의무

5. 선글라스 (Anteojos para sol)

◦ 품질·안전 요건: ISO 12312-1의 필수 요건 준수

◦ 적합성 평가

- 적합성 선언서에 렌즈 재료, 자외선 차단 수준, 필터 등급 포함

- 시험 보고서: 제3자 시험소 발행, 유효 4년, 제조사·렌즈 재료 일치 확인 필요

◦ 표시·라벨링

- 렌즈 재료(아크릴·광물·PC·기타)

- 자외선 차단 필터 등급 (ISO 기준)

- 필터 등급 기호 또는 텍스트 표시

- 판매 시점에 가시적으로 제공 (각인·라벨·종이 인쇄물 등)

- 등급 4: “운전 시 사용 금지” 경고 필수

- 적합성 마크는 선택 사항

6. 완구 (Juguetes)

◦ 품질·안전 요건

- 물리·기계적: 기계적 강도, 부상 위험 최소화, 작은 부품 금지(3세 미만), 

질식 방지, 제동 시스템, 온도·압력 안전성, 소음 규제 등

- 가연성: 위험한 가연성 물질 금지, 확산 속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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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적: 유해 원소 이동 한도 준수, 특정 화학물질 금지(수은, 석면, 강산·강염기 

등), 프탈레이트 사용 제한

- 전기적: 전압 ≤24V, 절연·보호 설계, 발열 표면 안전, LED/레이저 안전성

- 방사능: 방사성 물질 포함 금지

- 식품 접촉 장난감: 식품 접촉 재료 규정 준수

◦ 경고 문구

- 스페인어, “주의/경고/ADVERTENCIA” 포함, 대문자·대비색으로 표시

- 연령 제한 및 위험 정의 명시

- 부적절 연령 기호 포함(빨간 원, 흰 배경, 검은 숫자 등)

- 특정 장난감은 MERCOSUR 결의에 따른 추가 경고 필요

◦ 적합성 평가

- 적합성 선언서에 상세 정보 포함

- 시험 보고서: 제3자 시험소 발행, 유효 1년, 제품군 단위 시험

- 인증: MERCOSUR 인증 인정, 유효 3년(명시 없을 시)

◦ 표시·라벨링

- 제품 본체·포장에 표준에 따른 정보 표기

- 총기 모양 장난감: 총구에 형광 주황색 덮개/밴드 또는 전체 표면 형광색 지정

- 적합성 마크 부착 의무

□ 기업 대응방안

◦ 본 규제는 아르헨티나로 소비재 제품(라이터, 장난감, 선글라스, 어린이 자전거 

등)을 수출하는 기업을 ‘제조업체/수입업체’로 간주하고,  아르헨티나 

산업·상공부가 정한 기술 표준(IRAM, ISO, ASTM, EN 등)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충족할 것을 의무화 

◦ 따라서 자사 제품의 안전·품질 기준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 보고서, 

적합성 선언서, 인증서 등을 확보 필요

◦ 본 규제 시행 이후 기존 인증은 최대 12개월만 유효하므로 유예기간 내 

신규 규정부합 인증 절차 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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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법령 및 표준

□ 관련 법령 및 표준

◦ 법률 제24.425호 및 그 개정법 (Ley N.º 24.425 y sus modificatorias)

◦ 법률 제24.240호 및 그 개정법 (Ley N.º 24.240 de Defensa del 

Consumidor y sus modificatorias)

◦ 2019년 4월 17일자 제274호 대통령령 및 그 개정법 

◦ 2019년 12월 19일자 제50호 대통령령 및 그 개정법

◦ 2004년 6월 22일자 전 경제 및 생산부 기술 조정 비서실의 제77호 결의안

◦ 2004년 7월 29일자 전 경제생산부 기술조정국(SECRETARÍA DE 
COORDINACIÓN TÉCNICA)의 제91호 결의안

◦ 2005년 9월 29일자 전 경제생산부 기술조정국(SECRETARÍA DE 
COORDINACIÓN TÉCNICA)의 제163호 결의안

◦ 2018년 8월 15일자 전 생산부 상무국(SECRETARÍA DE COMERCIO)의 제

484호 결의안

◦ 2018년 8월 16일자 전 생산부 상무국(SECRETARÍA DE COMERCIO)의 제

494호 결정

◦ 2019년 5월 16일자 전 생산 및 노동부 내무상무국(SECRETARÍA DE 
COMERCIO INTERIOR)의 제240호 결의안

◦ 2019년 6월 11일자 전 생산 및 노동부 내무상무국(SECRETARÍA DE 
COMERCIO INTERIOR)의 제269호 결의안

◦ 2024년 8월 29일자 경제부 산업통상청의 제237호 결의안

◦ 2024년 11월 5일자 경제부 산업통상청 기술규정국 제1호 고시

◦ 2016년 10월 4일자 제1.063호 대통령령

◦ 2008년 6월 4일자 보건부 고시 제583호 및 그 개정·보완 규정

◦ 2004년 10월 8일 남미 공동 시장(MERCOSUR)의 공동 시장 그룹(GRUPO 

MERCADO COMÚN)이 발령한 제23호 결의안

◦ 2003년 12월 10일자 남미 공동 시장(MERCOSUR)의 공동 시장 그룹(GRUPO 

MERCADO COMÚN)이 발령한 제45호 결의안

◦ 2025년 2월 24일 경제부 산업통상국에서 발효된 제18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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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규제 참고자료

□ 규제원문 출처

◦ 관보: 아르헨티나 관보(Boletín Oficial)
◦ 주관 부처명: 경제부 산업 및 상공부(MINISTERIO DE ECONOMÍA, SECRET

ARÍA DE INDUSTRIA Y COMERCIO)

◦ URL: www.boletinoficial.gob.ar

□ 규제원문 번역본

◦ 주요 조항내용

본 조치는 제274/19호 및 제50/19호 대통령령 및 그 개정 규정에 따라 부여된 권한에

따라 발령됩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조치의 부속서 I에 상세히 규정된 품질 및 안전의 필수 요건과 특성을

정한 기술 규정을 승인합니다. 해당 기술 규정은 IF-2025-87262898APN-DNRT#MEC로

지정되어 본 조치의 일부를 구성하며, 아르헨티나 공화국 영토 내에서 판매되는 소비재

제품이 준수해야 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결정에 규정된 요건은 각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 표준과 함께

부속서 II에 상세히 기재된 제품에 적용된다. 부속서 II는

IF-2025-87262983APN-DNRT#MEC로 본 조치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3조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전조에서 언급된 제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본

조치에서 정한 요건 및 특성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본 조치에 따른 적합성

선언서 및 부속서 III에 규정된 적합성 평가 절차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적합성 선언서 및 평가 절차는 IF-2025-87263075-APN-DNRT#MEC로 지정된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본 조치의 일부를 구성하며 부속서 II를 구성하는 부속서의 관련 분에도

포함됩니다.

제4조.- 유통업체 및 판매업체. 부속서 II에 명시된 제품의 유통업체 및 매업체(도매업체

및/또는 소매업체)는 해당되는 경우, 서면 또는 디지털 형식의 준수 서약서 사본을

소지하고, 요구 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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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권한. 기술규정국(기술규정국)은 산업통상부 산하 산업통상부 또는 향후 이를

대체하는 기관의 권한으로, 본 규정의 적용 대상 제품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본

결의서에 규정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 또는 설명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6조. 처벌. 본 조치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법률 제24.240호 및 그 개정법령과 2019년

4월 17일자 대통령령 제274호에 규정된 처벌을 받으며, 형사상,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 규정 제110조에 따라, 행정 명령

제1.759/72호 – 2017년 개정본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제7조. 책임. 본 결의서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은 본 결의서의 적용을 받는 자들이 본

결의서에서 규정된 제품에 적용되는 다른 법규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8조. 폐지. 2004년 6월 22일자 전 경제생산부 기술조정국에서 발령된 제77호 결의안,

2004년 7월 29일자 전 경제생산부 기술조정국에서 발령된 제91호 결의안의 제2조 및

제3조는 폐지된다.

2 조 및 3조는 폐지됩니다. 2005년 9월 29일자 전 경제 및 생산부 기술 조정

사무국(SECRETARÍA DE COORDINACIÓN TÉCNICA del ex MINISTERIO DE

ECONOMÍA Y생산부, 2018년 8월 15일자 전 생산부 상무국령 제484호, 2018년 8월

16일자 전 생산부 상무국령 제494호, 2019년 5월 16일자 전 상무부 상무국내부 문서: 전

생산 및 노동부(MINISTERIO DE PRODUCCIÓN Y TRABAJO)의 내부 문서 및 전 생산 및

노동부(MINISTERIO DE PRODUCCIÓN Y TRABAJO) 소속 전 내무부(SECRETARÍA DE

COMERCIO INTERIOR)의 2019년 6월 11일자 문서 269호, 그리고 해당 문서의

개정 및 보완 규정들은 본 규정의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9조. 임시 규정. 본 조항으로 폐지된 기술 규정의 틀 내에서 발급된 인증서는 본

의안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감시를

실시해야 한다. 상기 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필요한

경우 본 조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항에서 언급된 기술 규정의 적용 범위 내에서 현재 인정받은 인증 기관 및 시험소는

본 조치의 적용에 있어 현재의 자격을 유지하며, 새로운 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0조. 절차. 본 결의서에 규정된 절차 및 본 결의서 내에서 제정되는 모든 규정은

2016년 10월 4일자 제1.063호 대통령령으로 승인된 “원격 절차 플랫폼”(TAD)을 통해

진행되며, 향후 이를 대체하는 디지털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해당 시스템이 적용된다.

제11조. 보충 규정. 본 조치에는 2024년 8월 29일자 경제부 산업통상국 산업통상국장령

제237호 및 2024년 11월 5일자 경제부 산업통상국 산업통상국 기술규정국 제1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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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2 제품 및 기준

규정이 적용된다.° 1호(2024년 11월 5일) 및 해당 목적에 따라 제정되는 보완 규정에

적용됩니다.

제12조.- 본 조치는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이 조치는 통지하고, 공고하며, 국가공보국에 통보하고, 보관하도록 한다.

에스테반 마르조라티

e. 2025년 8월 13일 제57785/25호 v. 2025년 8월 13일

공표일 2025년 8월 13일

제품 부록
규격

IRAM ISO ASTM EN NM

1 점화기 Ⅰ

IRAM 3980

IRAM 3981

IRAM 3982

ISO 9994

ISO 22702

ASTM F400

ASTM 2201

EN ISO

9994
-

2 선글라스 Ⅱ - ISO12312 -
EN ISO

12312
-

3 완구 Ⅲ
IRAM NM

300
ISO 8124 ASTM F963

EN 71

EN IEC

62115

NM 300

4
어린이용

자전거
Ⅳ

IRAM NM

301
ISO 8098

EN ISO

8098
NM 301

5.a

입자판재

로부터

제조된

합판
Ⅴ

포름알데히드 요구사항

5.b

목재

섬유에서

유래된

합판

포름알데히드 요구사항


